




가. 양형기준 내용

(1) 적용범



(2) 형종 및 형량 기준









(3) 집행 예 기준

나. 양형기준 적용시기

공선법 공직선거법: 



선거범죄 양형기























 고용 계에 여 상사 지시를 사실상 거 없는 상태에

범행에 게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범행에 공 품 나 사회통 상 극히

품 나 식 공 등에 당 여 거 결과에 별다른 향

미 지 못 경우

 거운동과 여 극히 품 나 식 등

공 또는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거인 자원 사자 또는 거운동원 등 상 단 요청,

닌 극 인 품 등 요 에 소극 여 상 에게

품 나 식 등 공 경우

 거결과에 향 미 가능 높 사실 폭 듯

태도를 보 는 상 에게 품 등 공 게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

 거 리 원회에 거사 계자 신고 는지를 불 고,

실 후보자 거운동과 여 통상 당과 실

소 품 등 공 또는 경우

 다만 거운동원 등 후보자 부 거인 후보자 등에, ,

매 행 나 부행 등 용도 품 등 공 경우

는 용 지 니 다.

 범행에 공 품 나 사회통 상 상당 에 달

고 거에 직 향 미쳤거나 미 사 공 경우,

 그 에 에 는 경우

 범행 단과 법 사 에 게 계획 경우

 다 인 역 분담 여 직 범행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공 법 자 법 징역 또는, 45 , 49

벌 고 과를 미 다.

 고인 동 참여 거나 범행 행에 소극 인 역 만



담당 는 경우를 미 다.

 다만 실질 범행 주도 여 다른 사람 여 범행,

실행 게 경우는 외 다.

 지역사회 인사 여 에 향 미 는 지 에

있거나 거에 있어 립 요 는 공 원 등 그 사회

지 나 향 용 여 범행 경우

 당 후보자추천에 여 실질 인 향 행사 있는

지 를 용 여 범행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거 리 원회 부 경고를 거나 내 등 부

당 행 가 거법 에 당 다는 사실 고도 범행 실

행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종 업 담당자나 주 다른 업 담당자들 사 에 행

계속 어 공 행 식 부주 게 다 범행에

게 경우

 루어지 찬 내지 찬 장 부 등 인,

여 범행에 게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

 고용 계에 여 상사 지시를 사실상 거 없는 상태에

범행에 게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범행에 공 품 나 사회통 상 극히

품 나 식 공 등에 당 여 거 결과에 별다른 향

미 지 못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거인 자원 사자 또는 거운동원 등 상 단 요청,

닌 극 인 품 등 요 에 소극 여 상 에게

품 나 식 등 공 경우

 거결과에 향 미 가능 높 사실 폭 듯

태도를 보 는 상 에게 품 등 공 게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범행에 공 품 나 사회통 상 상당 에 달

고 거에 직 향 미쳤거나 미 사 공 경우,

 그 에 에 는 경우



 후보자 후보자가 고자 는 자를 포 그 가 거사( ) ,

장 거연락소장 거사 원 회계책임자 연 원 범행인 경우, , , ,

 공 법 자 법 징역 또는, 45 , 49

벌 고 과를 미 다.

 고인 동 참여 거나 범행 행에 소극 인 역 만

담당 는 경우를 미 다.

 다만 실질 범행 주도 여 다른 사람 여 범행,

실행 게 경우는 외 다.

 자가 주도 는 모임 등에 우연히 참 다가 분 계 등에3

른 부행 에 게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지역사회 인사 여 에 향 미 는 지 에

있거나 거에 있어 립 요 는 공 원 등 그 사회

지 나 향 용 여 범행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거 리 원회 부 경고를 거나 내 등 부

당 행 가 거법 에 당 다는 사실 고도 범행 실

행 경우



 그 에 에 는 경우

 공 사실 일부가 허 는 나 부 거나 사소 사,

에 것 요 갖지 니 는 경우

 공 법 재 법 경우64 1

 시 사실 부분 진실에 부 는 경우 외( 1 )

 토 회 등에 상 부 상당 도 명 루어진 경

우

 단 식 단 나 단 히 언 사나 타인 쓴

인용 는 그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거일에 임 지 시 에 소 권자만 상 경

우

 게시 간 나 회 가 극히 미미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후보자 불 매 부동산 뇌 등, , ,

체 사실에 계 는 경우

 후보자가 거운동과 여 품살포 등 거범죄를

범 다는 사실과 계 는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

 인 페 스북 트 등[ (Facebook), (Twitter) SNS(Social

를 포 라 등 큰 단Network Service) ], TV,

사용 경우

 다만 인 경우 회 가 거 없거나 게시 간 매우 짧,

경우 공개 용 는 등 게시자가 게시,

가능 범 를 경우는 외 다.

 그 에 에 는 경우

 범행 단과 법 사 에 게 계획 경우

 다 인 역 분담 여 직 범행 경우

 허 또는 등 부 단 사용 경우

 근거 없는 인신공격 언 등 거나 상당 간에 걸쳐

복 범행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지역사회 인사 여 에 향 미 는 지 에

있거나 거에 있어 립 요 는 공 원 등 그 사회

지 나 향 용 여 범행 경우

 언 인 지 를 용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고인 자신 범행에 여 우 고 공 상 를,

들여 고인 처벌 원 지 는 경우를 미 다.



 고인 자 사에 여 언 취소 게시 삭 보, ,

도 등 시 를 취 경우를 포 다.

 다만 처벌불원 나 시 가 거일 직 나 거 후에,

루어 사실상 회복 어 운 경우를 외 다.

 공 법 자 법 징역 또는, 45 , 49

벌 고 과를 미 다.

 고인 동 참여 거나 범행 행에 소극 인 역 만

담당 는 경우를 미 다.

 다만 실질 범행 주도 여 다른 사람 여 범행,

실행 게 경우는 외 다.

 별 가 극히 경우

 사 규모가 극히 작 경우

 탈법 부 등 양 극히 경우

 자신 속 당 당원들만 상 범행인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사 에 거 리 원회에 법 여부를 인 는 등 차를 거

고 행 에 나 갔는 도 행 에 게 경우

 법 잘못 결과 법행 에 른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

 거일에 매우 근 시 에 공 법 각 에 는255

행 를 경우

 원래 거운동 간 내에도 허용 지 니 는 법 거당일

에 거운동 경우

 종 직업 인 단체 등 직 내에 직 를 용· · ·

여 그 원에 여 거운동 거나 계열 나 도 등,

거래상 특 지 를 용 여 업 직 업체 또는 그 원·

에 여 거운동 경우

 통 리 장 주민자 원회 원 트입주자 회 임원· · , ,

나 민운동단체 임 직원 또는 자 등 거운동·

경우

 언 인 지 를 용 경우

 그 에 에 는 경우

 공 법 자 법 징역 또는, 45 , 49

벌 고 과를 미 다.

 고인 동 참여 거나 범행 행에 소극 인 역 만

담당 는 경우를 미 다.

 다만 실질 범행 주도 여 다른 사람 여 범행,

실행 게 경우는 외 다.





①













 양 인자 부분과 같다.

 과 간 집행 는 결 일 실 집행 종료일 부,

범행시 지 계산 다.




